
< 2024년 FTA특례법 개정사항Ⅱ > 구민회 관세사

★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사항입니다.
★ 개정된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함

● 교재 200페이지상단 ★★ - 보정이자 (신설)

1-1 보정이자 (법 제35조의2)

1. 보정이자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 (이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 에 따른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제36조(가산세규정)에도 불구하
고 「관세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 사후적용
을 신청한 수입자에 대하여 보정이자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관세를 환
급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
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에서 
“보정이자”라 한다)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2. 보정이자 제외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정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  
   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 제3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관세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
른 가산금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말한다.

법 제35조의2제2항제1호에서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입자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
로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 
다만,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경우

3.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
구한 자료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
게 제출한 경우 등으로서 부족세액의 징수와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관세법」 제38조의2제5항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

   2)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


